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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유가증권(2)

학습목표



단기매매증권 vs  매도가능증권

[4] 평가방법

단기매매증권 시장성 있으며, 단기시세차익 목적
주식
채권

시장성O : 시가법 (평가손익 : I/S) 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 이외
주식
채권

시장성O : 시가법 (평가손익 : B/S) 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시장성X : 원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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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 vs 매도가능증권



[5] 손상 및 재분류

1. 손상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 야 한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
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영업외비용)에 반영한
다. 손상차손 인식 후 회복되면 당초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손상차손환
입(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5] 손상 및 재분류

2. 재분류

①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
로 재분류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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